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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의일자 2020.6.3(수)

사업명/신청위치 문래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/ 영등포구 문래동5가 22번지

의결번호 2020-소4-2 심의결과 자문의결(조건부 본위원회 상정)

[심의 내용]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자문

▣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하시기 바라며, 건축법 제61조의
완화여부는 본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므로 완화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
부분의 구체적인 자료(완화를 받지 않았을 경우와 완화 후의 비교자료) 및
공공성 확보 등과 같은 인동간격 완화의 타당성(일조시뮬레이션 등)을
제시하시기 바랍니다.

< 구조분야 >
○ 인방형 제진댐퍼는 적절한 제진 거동을 하지 못하므로 성능설계법을 적용하여

구조 설계 검토 바람.

< 전기·기계 분야 >
○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기 방식은 천정형으로 하여 리모델링시

덕트 설치가 용이하도록 설계 바람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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